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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) 발명의 명칭 잘리는 반창고

(57) 요 약

사용자가 점선에 따라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반창고가 개시된다. 본 발명의 잘리는 반창고는, 상처 부위에 반창

고의 밀착이 용이하도록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점선이 포함된 밴드부; 상기 밴드부의 내측에 마련되는 거즈; 상

기 거즈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형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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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세 서

청구범위

청구항 1 

사용자의 상처 부위에 반창고가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점선을 따라 잘리는 밴드부;

상기 밴드부의 내측에 마련되는 거즈;

상기 거즈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형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창고.

청구항 2 

제1항에 있어서,

상기 밴드부에 사용자가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다수의 점선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창고.

발명의 설명

기 술 분 야

본 발명은 반창고가 상처 부위를 잘 가리도록 밴드부가 잘리는 반창고에 관한 것으로, 보다 상세하게는, 반창고[0001]

를 붙일 때 잘 접히도록 밴드부를 모양대로 잘라놓은 반창고에 관한 것이다.

배 경 기 술

반창고는 처방전이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료용품이다.[0002]

반창고의 구조로는 상처부위를 감쌀 수 있는 밴드부와 밴드부의 내부에 상처를 소독할 수 있는 거즈로 이루어진[0003]

다.

발명의 내용

해결하려는 과제

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, 반창고를 붙일 시 상처 위에 거즈 부분을 댄 후 주위 피부를 밴드부의 부분으로 가릴[0004]

때 주변 피부와 밴드가 잘 밀착하지 못 하는 경우 보다 쉽게 밀착시킬 수 있는 반창고를 제공하는 것이다.

과제의 해결 수단

상기 기술적 과제는, 본 발명에 따라, 사용자의 상처 부위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점선을 따라 자를 수 있는 밴[0005]

드부; 상기 밴드부의 내측에 마련되는 거즈; 거즈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형밴드를 포함하는 반

창고에 의해 달성된다.

발명의 효과

본 발명에 의하면, 상처 주변 피부의 접히는 방향에 따라 반창고를 잘라 붙일 수 있기에 반창고를 피부에 보다[0006]

잘 밀착시킬 수 있으며 움직임에 의해 반창고가 떼어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.

도면의 간단한 설명

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점선으로 자를 수 있도록 이루어진 반창고의 모양을 나타낸 도면이다.[0007]

도 2는 밴드부와 거즈, 이형밴드를 측면에서 봤을 때의 모양을 나타낸 도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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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

본 발명을 설명 하에 있어서, 이미 공지된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[0008]

여 생략하기로 한다.

본 발명에 따른 잘리는 반창고는,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밴드부(1)에 점선(2)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상[0009]

처 부위의 모양에 따라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.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점선(2)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자르지 않

고 사용할 수 있다. 즉, 밴드부(1)에 있는 점선(2)은 사용자가 맨손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간격

으로 마련된다.

밴드부(1)는 사용자의 상처 부위 주변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마련된다. 이를 위해서, 밴드부(1)의 내측에는 접[0010]

착성 물질이 도포된다.

점선(2)의 위치와 길이의 경우 밴드부(1)의 모양과 크기에 맞추어 다양하게 마련된다.[0011]

거즈(3)는 밴드부(1)의 내측에 접착되도록 마련된다.[0012]

거즈(3)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여 세균감염을 방지하도록 일정량의 소독약이 함유된다.[0013]

이형밴드(4)는 거즈(3)가 사용자가 반창고를 사용하기 전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밴드부(1)와 붙어있다.[0014]

부호의 설명

1: 밴드부[0015]

2: 점선

3: 거즈

4: 이형밴드

도면

도면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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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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